
한국지진공학회 기술인증사업운영지침

2012년 11월 23일 제정

2015년 05월 30일 개정

2016년 10월 04일 개정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지진공학회(이하 학회)의 기술인증사업운영지침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 (이하 

심의위원회)가 수행하는 인증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제출서류) 인증 신청자는 인증 신청 또는 갱신 시 아래의 서류 5부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한다. 

1. 인증신청서(첨부 1. 인증신청서 참조)

2. 사업자등록증 사본

3. 인증신청 내용 및 범위

4. 기술 또는 제품 설명서

5. 신청 기술의 안정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
6. 국내외 적용현황

7. 심사에 필요한 시험 또는 실험 결과 등의 자료

8. 기타 심사자료

제3조(인증 절차 및 평가)

1. 심의위원회위원은 인증신청 내용 및 범위를 고려하여 회장단에서 정한다.  

2. 인증 절차는 첨부 2와 같은 인증 절차에 의한다.

3.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 중 알게 된 각종 정보를 무단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

다.

제4조(인증 업무 수행연구비)

1. 인증 신청자는 심의비 50퍼센트는 사전검토에서 인증대상으로 결정된 이후에 납부하고, 잔금은 인증이 결

정된 이후에 납부한다.  

2. 전체 심의비의 55퍼센트 이상은 학회에 귀속되며, 45퍼센트 이내에서 수행 연구비를 집행한다.

3. 인증 업무를 발굴한 회원에게는 학회 귀속 심의비로부터 전체 심의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

급할 수 있다.

제5조(사후 관리)

1. 인증 승인의 경우 첨부 4와 같은 양식의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인증서 사본을 우리 학회 홈페이지

와 뉴스레터를 통해 공개 및 홍보한다. 

2.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최소 6개월 전까지 만료 사실을 인증 신청자에게 통지한다.

3. 인증 내용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회장단은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. 

제6조(기타사항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에서 결정한다.


